
설명자료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 

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Q1. ?

ㅇ 소비기한 표시제는 년 월 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

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

ㅇ 다만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에 한함 는 냉장유통환경 개선

등을 위해 년 월 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

 *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4 2 ‘「 」
성분규격 에 따른’ 우유류 식품유형 우유 환원유 ( : , )

선 적용 이란Q2. ( ) ?先

ㅇ 시행일 에 맞춰 다품목 동시 변경의 어려움 포장지 동판

스티커 제작 교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

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

할 수 있습니다

선 적용 방법은Q3. ( ) ?先

ㅇ 소비기한 적용 시 신규 제조 가공하는 제품은 제조방법설명서와 

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

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기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는

제품은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

다만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날짜 기간 를 연장하여 소비기한을 설정

하여 표시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및 소비기한

연장사유서 소비기한 변경 근거 서류 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

사항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



ㅇ 소비기한을 선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영업자 홈페이지 판매사이트

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 하고 우리

회사안전관리 식품안전나라 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

기한으로 변경 입력하여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

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

예시 * ( ) 본 제품은 소비기한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는(‘23.1.1)  
제품입니다.

언제부터 선 적용 가능하나요Q4. ( ) ?先

ㅇ 기존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 기간 로 소비기한을 설정 표시하는 

제품은 선적용 가능 알림일 로부터 곧바로 적용 가능합니다

수입식품은 선적일 기준 년 월 일부터 적용 가능 * 2022 8 11

다만 품목제조보고신고하는 신규 제조 가공 제품과 기존 유통기한

보다 날짜기간를 연장하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 해야 하는

제품은 관련 행정시스템이 준비되는 월 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

식품행정통합시스템 세올행정시스템 등  * , 

계도기간 부여란Q5. ?

ㅇ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

준비를 위해 유통기한 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

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 년 월 일부터

월 일까지 을 운영합니다

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상기 취지에

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 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

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 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 과 동일하게 

적용됩니다


